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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권청, 인터넷 제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자발적 해적 사이트 차단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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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필리핀은 타갈로그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인 만큼, 자막이 없이도 영
미권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 때문인지, 필리핀 국민들이 
영상 콘텐츠를 정식 플랫폼이 아니라 해적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것은 특히 팬데믹 기간 중 급증하였다.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AVIA/Asia Video 
Industries Association)의 의뢰에 의해 시행된 YouGov라는 설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당시 필리핀 국민의 49%가 불법 스트리밍 혹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1)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필리핀 국민의 53%가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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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로 인해 디즈니,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소니,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와 같은 유수의 
할리우드 콘텐츠 제작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미국영화협회(MPA / Motion Picture 
Association)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해적 사이트 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023. 9. 23. 저작권 침해 사이
트의 자발적 차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규칙인 Memorandum Circular No. 
2023-0252)(이하 “2023 차단규칙”이라 함)를 공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 그 
상세한 내용과 법률적 의미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2. 필리핀 지식재산청 발표의 구체적 내용

1) 법률적 근거와 연혁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Section 7.1 (c), (d), (e) 그리고 Office Order No. 13-170, 
S. 2013(“Rules and Regulations on the Exercise of Enforcement Functions 
and Visitorial Pow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Creating Thereby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Office”)에 따라 필리핀 지식재산권 집
행국(IEO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Office)은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위 Office Order No. 13-1703)은 IEO의 운영에 관한 세
부규정으로서,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을 위조품 및 불법복제 상품(Counterfeit and pirated goods)으로 제한하여 해적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의 근거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적 사이트에 대한 IEO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그 임무 수
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IPOPHL은 2020. 12. 17. 
Memorandum Circular No. 2020-0494)(이하 “2020 집행규칙”이라 함)를 제정하였으
나, 위 2020 집행규칙은 공표되지 않아 결국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혁을 고려할 때 2023 차단규칙은 2020 집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적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실효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 및 공표된 것으로 이해된
다.

1) https://avia.org/new-survey-shows-philippines-among-highest-in-online-piracy-in-southeast-asia/
2) Subject: Supplemental Rules to Memorandum Circular No. 2020-049 known as the “Revised Rules of Procedure in 

Administrativ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otherwise known as the Rules on Voluntary Administrative 
Site Blocking” -   https://drive.google.com/file/d/1COAL99yWT6g6FHO_1rUrgdWx5kWtqGg4/view 

3) https://drive.google.com/file/d/15HSinzrDiuXTwkVTAGm1nFJX2H-sZqyp/view
4) Subject: Revised Rules of Procedure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 

https://drive.google.com/file/d/1I0NV1yYZYRfn90YSHOHAekWLDzkmcww2/view

https://avia.org/new-survey-shows-philippines-among-highest-in-online-piracy-in-southeast-asia/
https://drive.google.com/file/d/1COAL99yWT6g6FHO_1rUrgdWx5kWtqGg4/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5HSinzrDiuXTwkVTAGm1nFJX2H-sZqyp/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I0NV1yYZYRfn90YSHOHAekWLDzkmcww2/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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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차단규칙의 세부사항 소개

- 권한 부여: IEO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중간 서비스 제공
자에 대하여 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거나 해적 사이트(pirate 
website)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차단 대상인 ‘pirate website’의 정의: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
과를 갖는 웹사이트 또는 저작권 소유자(owner) 및 보유자(holder) 등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제작, 생산 또는 복제된 내용을 포함하는 웹사
이트(2020-049 규칙 I(5)(j)항)

- 차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자: 침해된 저작권 소유자 및 보유자가 필리핀 지식재
산청에 해적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complaint)을 접수하여야 함(2023 차단규칙 1항)

- 고발장 접수 후 진행 절차: IPOPHL의 평가담당관(Evaluation Officer)이 최대 10
일간 일차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상급자가 최대 5일간 심사하여 침해 여부를 결정
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IPOPHL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상 사이트
의 차단을 요청함(2023 차단규칙 4항)

n 차단 요청을 받은 ISP는 도메인 네임(DNS), IP 주소, URL 등을 차단하는 방
법으로 이를 이행하게 됨(2023 차단규칙 5항)

- 이의신청 절차

n IPOPHL의 차단 요청은 대상이 되는 해적 사이트의 관리자 내지는 소유자에게
도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제출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2023 차단규칙 5항)

n 차단 요청을 받은 ISP 또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2023 차단규칙 7항)

n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담당관이 최대 5일간 심사한 후 상급자가 5일 이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2023 차단규칙 5항)

n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IPOPHL은 24시간 이내에 ISP 혹은 필리핀 통신위
원회(NTC)에 대상 해적 사이트의 차단 요청을 하여야 함(2023 차단규칙 6항)

- 차단 절차의 이행:

n ISP는 IPOPHL로부터 해적 사이트 차단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차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이행 여부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함(2023 차단규칙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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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SP가 IPOPHL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POPHL은 NTC에 해당 ISP를 신고할 수 있음(2023 차단규칙 8항)

n 차단 대상인 해적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또는 IP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고발
자가 해당 사실을 IPOPHL에 통지할 수 있으며, IPOPHL은 해당 통지를 수령
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차단 요청서를 발행할 수 있음(2023 차
단규칙 9항)

- 해적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 결정은 최종적인 행정명령으로서, IPOPHL에 대한 
불복은 가능하지 않으나, 관련 법률(Rule 22, Rule IV of the 2020-049 
Rules)에 따라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음(2023 차단규칙 10항)

- IPOPHL의 차단 요청을 이행한 ISP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
사, 행정상의 책임이 면책됨(safe harbor 조항; 2023 차단규칙 11항)

- 본 규칙은 주요 신문에 게재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최소 2023. 11. 23. 경)부터 
유효함(2023 차단규칙 16항)

- 개정 전 규칙인 2020 집행규칙과의 차이점은, 개정 전에는 차단 절차에 NTC가 직
접적으로 개입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정 후에는 IPOPHL이 NTC를 거치지 않고 
ISP에 직접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3) ISP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IPOPHL은 자체적으로 고시한 위 규칙과는 별도로 필리핀 내 주요 ISP들과 양해각서
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PLDT, Globe Telecom, Smart Communications, Sky 
Cable, DITO Telecommunity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MOU의 원
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는 ISP들의 자발적인 차단 요청 이행을 약속받기 위
한 목적으로 관련 내용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023 차단 규칙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5)이 아직 필리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6) 이에 더하여 IPOPHL은 NTC와도 양해각서를 체
결하여 위와 같은 주요 통신사업자 이외에 300여 개에 달하는 ISP에도 본 규칙이 실효적

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하였다.7)

5) 관련 법안은 2023년 초 필리핀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Bill No. 7600) 아직 상원에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Bill No. 2150), 모두 
2023 차단규칙과 유사한 내용으로 필리핀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을 수정하는 내용임
( h t t p s : / / h r e p - w e b s i t e . s 3 . a p - s o u t h e a s t - 1 . a m a z o n a w s . c o m / l e g i s d o c s / f i r s t _ 1 9 / C R 0 0 4 4 3 . p d f , 
https://legacy.senate.gov.ph/lisdata/4154137828!.pdf)

6) https://www.ipophil.gov.ph/news/isps-anti-piracy-partners-laud-ipophls-site-blocking-rules-for-empowering-proactive-action
/;  https://www.motionpictures.org/press/mpa-applauds-philippine-government-and-isps-on-uniting-to-block-websites-offe
ring-pirated-content/

   2023 차단규칙은 IPOPHL의 집행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IPOPHL이 수행하는 집행
의 대상이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집행권한의 법적 근거가 다소 취약하거나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법적근거가 취약한 상황인만큼, IPOPHL이 ISP들과 MOU를 체결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hrep-website.s3.ap-southeast-1.amazonaws.com/legisdocs/first_19/CR00443.pdf
https://legacy.senate.gov.ph/lisdata/41541378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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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의 유사사례

위 내용을 종합하면 필리핀 당국이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POPHL에 따르면 본 2023 차
단 규칙은 2019년 시행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차단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의 50% 이상이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게 된 인근 국가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8)

이와 유사한 사이트 차단 절차를 처음 도입한 국가는 독일로, 해당 절차는 인터넷 저작
권 클리어링 하우스(CUII)라는 독립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9)

한편, 본 규칙을 분석한 관련 매체에 의하면, 차단 요청부터 차단을 이행할 때까지 최
대 26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차단 요청에 허용되는 시간이 30분인 이탈리아의 경우와 비
교하면 너무 길다는 평가이다.10) 다만 이것은 관련 절차의 성격이 정부기관의 처분행위인
지, 상대방에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절차 기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일률적인 평가는 성급하다고 할 것이다.

4. 한국에의 시사점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ISP에 직접 침해 사실을 알리고 콘
텐츠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특정한 
사이트의 차단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저작권법 제103조). 한편, 우리나라에
서 저작권 침해 발생시 특정 계정의 해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
로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등의 삼진아웃 제도가 마련
되어 활용되고 있다(저작권법 제103조의2 및 제 133조의 2, 3 참조).

한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유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7) https://www.ipophil.gov.ph/news/ipophl-rolls-out-new-site-blocking-rules-to-stamp-out-piracy-redirect-consumers-to-legit-
markets/

8) https://www.ipophil.gov.ph/news/ipophl-rolls-out-new-site-blocking-rules-to-stamp-out-piracy-redirect-consumers-to-legit-
markets/;  https://avia.org/indonesia-continues-to-lead-the-way-in-site-blocking/

9) https://mb.com.ph/2023/9/26/ipophl-5-is-ps-sign-mou-to-block-pirate-sites
10) https://piracymonitor.org/philippines-introduces-new-site-blocking-rules-industry-applauds/;  https://piracymonitor.org/italy-

site-blocking-becomes-law-goes-into-effect-august-8/
11)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https://avia.org/indonesia-continues-to-lead-the-way-in-site-blocking/
https://mb.com.ph/2023/9/26/ipophl-5-is-ps-sign-mou-to-block-pirate-sites
https://piracymonitor.org/philippines-introduces-new-site-blocking-rules-industry-appla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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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ISP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이는 사이트 
차단의 효과를 갖는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차단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주무부처인 IPOPHL이 직접 차단권
한을 갖도록 하는 필리핀 당국의 최근 발표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권리자 보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호평을 받으며, 할리우드의 유명 제
작사들에 뒤지지 않는 콘텐츠 파워를 갖게 된 반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피
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필리핀 당국의 적극적인 차단 정책 발표는 매
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해적 사이트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신속하게 유통된 플랫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과 어떻게 이 방법
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적시에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해 주는 것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같은 관련 기관이 부담하는 의무이기도 한 
만큼, 이번 기고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필리핀의 해적 사이트 차단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한 내용 공유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도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위 각 항목 중 7 내지 9항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 심의 후 시정요구 / 시정요구 불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